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70호서식] <개정 2011.12.9>

 제     호

운전면허증 갱신발급(적성검사) 연기사실확인서

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즉시

신청인

성명  생년월일

주소

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

전자우편 주소

면허종류

면허번호

면허발급일
운전면허갱신기간
(적성검사기간)

~

연기일자

연기사유
해외체류 질병 구속 군복무 재해 기타

  위 사람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면

허증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가 연기되며, 소지한 운전면허 중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

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                   도로교통공단 ○○운전면허시험장의 장 인

유의사항

(주) 1. 이 확인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.

    2.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아

니하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